
미성년자 태국 여권 발급 (자녀가 태국에 있는 경우) 

 

  태국국적 미성년자는 법상 만 20 세까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명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자녀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한국에서 체류 중이며 자녀가 

태국에서 여권 발급 시 같이 동행하지 못하실 경우, 태국 대사관에서 동의서를 신청한 

후, 동의서를 태국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께서 아래와 같이 준비해서 대사관 

직접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자녀의 태국어 출생증명서 사본 1 장 

2. 태국인 아버지/어머니의 태국 신분증 사본 1 장 

3. 한국인 아버지/어머니의 여권 사본 2 장 (원본 지참 필수) 

4. 수수료 22,000 원 (현금) *카드/수표/계좌이체/기타 결제 방법 불가*  

5. 소요기간은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4 일. 

  

- 접수 시간은 공휴일 제외한 평일 09.00 -12.00 시, 13.00-15.00 시 (방문 예약 필요 없음) 

- 업무시간과 휴관일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방문하기 전 반드시 대사관 홈페이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재방문해서 수령하셔야 합니다** 

 


